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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은 2012년 인구 천 명당 2.3건이며, 미성년 자녀를 한명 이상 두고 있는 부

부의 이혼은 6만 3백건으로 전체 이혼의 52.8%를 차지하고 있다[35]. 그 중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가정이 26.2%, 2명인 가정이 23%, 3명 이상인 가정이 3.6%로 나타나, 2012년 한 해 동안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미성년 자녀는 대략 9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이혼 가정의 절반 이상이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으므로 이혼은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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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Korean divorced mothers’ experiences of noncustodial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n’s lives after divorce and co-parenting relationship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7 mothers who were divorced between the years of 2004 and 2009, and were raising at least one minor 

child. Data were analyzed based on the inductive data analysis method. Divorced mothers’ experiences of 

noncustodial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n’s lives after divorce were categorized in three ways: a satisfactory 

on-going relationship, a dissatisfactory on-going relationship, and a discontinued relationship. The results show 

that a few mothers were satisfied with the degree of the fathers’ involvement in the children’s lives 1) if the 

fathers were interested in their children and responsive to their children, and 2) if the fathers paid either child 

support or provided some financial supports for their children based on the fathers’ financial abilities. However, 

the majority of the mothers were dissatisfied with the degree of the fathers’ involvement in the children’s lives. 

While some of the mothers maintained a relationship with the children’s fathers despite their dissatisfaction, 

others discontinued the relationship. Regarding the co-parenting relationship after divorce, the relationships 

with the fathers were classified as either cooperative relationships or uncooperative relationships. The majority 

of the mothers experienced difficulties establishing cooperative co-parenting relationships with the fathers, 

but three mothers had cooperative relationships. The reasons for these uncooperative relationships were: 

uncooperative fathers, uncooperative mothers, or ambiguous communication regarding parenting after divorce. 

These findings suggest parenting education for divorced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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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희

수 있다. 국내외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이혼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의 심리적 부적응 및 문제행동[3, 14], 낮은 학교적응 유연성 및 

학업성취[18, 30, 36] 등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을 경

험한 자녀들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 결과와 달리, 다른 선행연구들

은 비양육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과 같은 보호요인들이 있을 때, 자녀들의 

긍정적인 성장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4, 16].

이혼으로 인해 부부 간의 혼인관계는 소멸되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자녀관계나 이혼 후 자녀와 관련한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공동부모역할로 인해 전배우자와의 

관계는 계속되게 된다. 대체로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권을 갖는 서

구의 연구들은 이혼 후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과 협력적

인 공동부모역할이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며, 비양육 아버지의 적극적인 부모역할 수행과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 6, 10]. 그러므로 부

모역할을 함께 수행해야하는 부모들은 이혼 후 새로운 가족 구조 

하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정해야 한다[8]. 그

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혼 후 부모역할이나 전배우자와의 관

계를 재정립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2, 3]. 우리나라에서도 많

은 부모들이 이혼 후 자녀양육과 관련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는데[15, 17, 29], 이를 돕기 위한 연구나 사회적 

제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2012년 전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27]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

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76.4%가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가 되

었고 조사에 참여한 한부모가족 중 63.1%가 여성 한부모가족이

다. 이를 고려할 때, 상당수의 어머니가 이혼 후 자녀양육권을 갖

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혼 

가족의 경우 이혼 후 비양육 부모의 부모역할 수행 정도가 매우 

저조하며, 상당수의 자녀와 비양육 부모 간의 관계가 단절된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14, 17, 33]. 이에 가정법원은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을 통해 비양육 부모의 부모역할 

수행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비양육 

부모 캠프를 운영하여 비양육 부모의 부모역할을 지원하고 있다. 

이혼 후 비양육 부모의 부모역할 수행 및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

은 자녀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후 비양육 부모가 어느 정도의 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양육과 관련해 어느 정도 협력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므로[20, 38]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비양

육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어떠한 이유로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는지 그 맥락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전배우자와의 관계가 갈등적이거나, 배우자

로서의 역할과 부모로서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모호

할 때 비양육 부모의 부모역할 수행과 부적관계를 갖게 되어 아

버지의 방문, 자녀양육비 지급, 공동부모역할에의 참여를 감소시

킨다고 보고하고 있다[3, 24].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아

버지 역할에 가치를 두지 않거나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이 만족

스럽지 않을 때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을 제한하는 문지기 역할

을 할 수 있다[23, 26]. 이처럼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이

나 이후 공동부모역할 형성과 관련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어머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 후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와 비양육 아버지가 공동부모역

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부

모가 어떠한 맥락에서 협력적인 혹은 비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이혼한 부모의 관계 향상 및 공동부

모역할을 돕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일 것이

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

모 어머니가 경험하는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및 공동부

모역할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

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면접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이혼 후 어머니가 경험하는 비양육 아버지의 부

모역할 수행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이혼 후 어머니와 비양육 아버지가 형성한 공동

부모역할은 어떠한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경험을 통해 비양육 아버지

의 부모역할 수행과 공동부모역할 형성을 살펴본 본 연구는 비양

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확대와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 형성을 위

해 필요한 이혼 가족 지원 정책이나 이혼 가족 대상 부모교육과 

같은 가족생활교육 등 실천적인 측면을 위한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 고찰

1. 이혼 후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 후 비양육 부모의 부모역할 수행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한부모가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첫 법정조

사인 2012년 전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27]에 따르면 미성년 자

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운데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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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6%에 불과하고 83%가 전혀 받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양육 부모와의 연락 빈도 또

한 한부모의 72%, 자녀의 55.6%가 전혀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것으로 나타나 비양육 부모의 이혼 후 부모역할 수행 정도는 매우 

제한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혼 후 비양육 부모의 부모

역할 수행 정도가 낮을 경우 양육 부모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

과 같은 역할 과부담을 경험할 수 있다[19, 34]. 또한 이혼 가정의 

자녀 발달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해온 서구에서는 대체적

으로 비양육 아버지의 자녀양육비 지급이나 자녀와의 접촉 빈도, 

자녀와 비양육 아버지 간의 관계 질과 같은 이혼 후 비양육 아버

지의 부모역할 수행은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된

다고 보고한다[1, 6, 10]. 그러나 이혼 가족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

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비양육 부모의 부모역할 수행 정도

나 이혼 부모가 어떠한 양육형태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

한 맥락에서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유지되고 또는 단절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몇 편에[15, 20, 38] 지나지 않는다.

이혼 후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과 관련된 요인으로 아

버지의 역할 정체감 및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어

머니의 지지, 이혼한 부모 간의 관계 질 등을 들 수 있다. 선행연

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역할 정체감이 높을수록 이혼 후 부모역할 

수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8]. 그러나 결혼생활 동

안 어머니가 주로 부모-자녀관계를 포함한 가족 내 관계형성 및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이혼 후 아버지들은 독

립적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

기도 한다[5]. 더욱이 이혼 후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생활하지 않

을 때, 아버지의 역할이 점점 모호해져 아버지로서 어떻게 행동

해야하며 자녀들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발

생한다. 따라서 일부 아버지들은 자녀와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으

로 관계의 질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기보다 여가활동과 같이 자녀

와 함께하는 활동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기도 한다[28]. 한편 자녀

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 간의 관계 질과 아버지의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는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이 이

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데 도움이 된다[12]. 결혼생활 동

안의 지속적인 갈등은 부모-자녀관계에 전이됨으로써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감소와 관련된다[31]. 더욱이 이혼 후 자녀와 동거

하는 어머니와 달리 비양육 아버지의 경우 일상생활을 통해 자녀

와 규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

니와의 관계에 따라 부모역할 수행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32]. 

또한 어머니가 자녀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아

버지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때 아버지의 양

육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26]. Jun [15]의 연구에서도 어

머니의 자녀양육 신념에 따라 비양육 아버지와 자녀 간의 만남을 

인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아버지의 역

할을 인정할 때는 자녀와의 만남을 허용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비양육 아버지와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신념을 가진 경

우 자녀와 아버지의 만남을 반대하였다. 이처럼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특성에 대한 어머니의 이해와 지지는 비양육 아버

지의 부모역할 수행 확대 및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 형성에 도움

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혼 후 어머니가 경험하는 비양육 아버지

의 부모역할 수행은 어떠한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 이혼한 부모의 공동부모역할

공동부모역할은 양부모가 자녀의 교육, 건강, 종교, 사회 활동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26]. 공동부모역할

은 양부모가 직접적인 대면활동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부모 각자가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고 부모 간에 어느 정도의 의사

소통을 한다면 공동부모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부모가 이

혼 후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형성할 때,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

역할 수행의 양적·질적 향상을 가져오고[11, 32], 부모-자녀관

계 향상에도 도움이 되어 자녀의 내외적 문제행동 감소 등과 같이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2, 32]. 또한 협력

적인 공동부모역할은 자녀들의 긍정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아버지

의 삶의 질 및 어머니의 적응과도 긍정적으로 관련된다[26, 33].

이혼 후 부모의 공동부모역할 유형화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Maccoby 등[22]은 공동부모역할을 부모 간의 의사소통 수준과 

불화정도에 따라 협력적인, 유리된, 갈등적인, 복합적인 공동부

모역할로 분류하였다.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형성한 부모들은 

의사소통 수준이 높고 불화 수준이 낮은 반면, 유리된 공동부모역

할의 경우 의사소통 수준과 불화 수준이 모두 낮은 유형, 갈등적

인 공동부모역할은 의사소통 수준은 낮으나 불화 수준이 높은 유

형, 복합적인 공동부모역할은 의사소통 수준과 불화 수준 모두가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 네 가지 유형 중, 협력적인, 유리된, 

갈등적인 유형이 이혼한 부모들에게 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우

리나라 부모들의 이혼 후 양육형태를 유형화한 Jun [15]의 연구

에서는 부모 간의 감정, 자녀의 연령,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자녀양육 신념, 부-자 간의 애착 수준 등의 요인에 따라 협력형, 

묵인형, 갈등형, 단절형의 네 가지 형태로 양육형태를 유형화 하

였다. 협력형 양육형태는 부모 간의 협의 하에 자녀가 비양육 아

버지와 만나는 유형인 반면, 묵인형은 어머니의 묵인 하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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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자녀가 만나는 형태이며 갈등형은 아버지나 자녀가 서로 만나

고자 하나 어머니가 반대하는 형태를 보인다. 자녀의 적응과 관련

하여 협력형 및 묵인형의 경우 자녀의 이혼 후 적응력이 향상되나 

갈등형의 경우 적응력이 점차 악화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Sobolewski와 King [32]은 공동부모역할을 협력적인 공동부모역

할과 자녀양육에 대한 갈등의 두 차원에서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혼 후 부모가 함께 부모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녀양육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부

모가 갈등을 경험한다고 해서 부모관계가 부정적인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부모역할은 비양육 부모를 자녀양육에 적극적

으로 참여시키는 정도를 뜻하는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 수준과 

공동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갈등 정도로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이 이혼 후 형성하는 공동부모역할 유

형 중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보고되고 있는데, 협력적 공동부모역

할 형성과 관련된 이혼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재혼 여부 등으로 보고된

다[7, 22, 24]. 반면 이전의 부부관계가 나쁘거나 이혼 후 부모 간

의 관계의 경계가 모호할 때,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형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24]. 비양육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비양육 아버지가 부모역할 수행에 대해 만족할수

록, 부모역할 수행과 관련해 전배우자의 지지를 경험할 때 자녀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공동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상호작용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3]. 또한 자녀를 양

육하는 어머니가 부모 간의 공동양육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

하거나 아버지의 자녀양육 능력을 신뢰할 때 보다 협력적인 공동

부모역할을 수행하였다[25, 26]. 따라서 공동부모역할의 형태와 

수준은 부모의 인식, 이혼 전후 부모 간의 관계, 의사소통 및 갈등 

수준, 비양육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

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이혼 후 부모 간의 협력적인 공

동부모역할 형성 및 관계 향상을 돕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

니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및 공동부

모역할을 형성하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를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정

도와 공동부모역할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의 경험에 대한 이해는 향후 

이혼 후 자녀를 함께 양육해야하는 부모 및 그들의 자녀들의 적응

을 돕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도

움이 될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이혼 연수가 만 5년 이내이고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17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이혼 후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및 공동부모역할 형성 경험을 살

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이혼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양육 아

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연구 참

여자의 이혼 연수를 만 5년으로 제한하였으며, 부부가 미성년 자

녀를 둔 경우에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비 지급 및 부모역할 수행

이 주로 요구되므로 이혼 후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

고 있는 어머니로 연구 참여자를 제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재혼

은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7]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

였다. 면접 자료 수집을 위해 2009년 6월부터 9월까지 이혼 가

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서울 및 경기 지역의 건

강가정지원센터, 여성회, 사회복지관 등에 연구 협조를 요청하였

다. 또한 이혼한 부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 

게시판에 연구 참여 요청에 대한 글을 남겨 연구 참여자가 자발적

으로 연락을 한 경우 연구에 참여시켰으며, 면접에 참여하였던 연

구 참여자들에 의해 다른 참여자를 소개받기도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면접의 녹음 및 소요 

시간, 연구 참여자가 연구 참여 도중 불편함을 느낄 경우 언제든지 

면접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과 연구 참여의 비밀 보장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 및 윤리 확

약서에 서명을 받은 후 반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 내용

에는 참여자의 이혼 후 아버지의 자녀양육 접촉 빈도 및 양육비 제

공과 같은 자녀양육 참여, 비양육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동부모역

할 형성, 비양육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등을 포함하였다. 예를 들

어 ‘이혼 후 자녀들은 아버지와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나요?’와 같

은 질문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면접은 1회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 정도로 연구 

참여자들의 집이나 집 근처 커피숍에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

의 양해 하에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 후, 전사본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며 이혼 후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17명을 분석대상으로 했으며,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

들의 면접 당시 평균 연령은 38세(범위, 27－47세)였으며, 그들

의 교육 수준은 고졸이 13명, 전문대나 대학 교육을 받은 경우가 

4사례 있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중앙값은 100만원(범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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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어머니의 경험을 통해 본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과 공동부모역할 형성

300만원)이었다. 평균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한부모가

족이 된 기간은 평균 3년(범위, 1개월－5년 6개월)이었다. 주된 

이혼사유로는 남편의 폭력, 외도,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나타났

다. 아홉 명의 어머니가 면접 당시 비양육 아버지와 연락을 하고 

있었고, 자녀 양육비의 경우 다섯 명의 어머니만이 면접 당시 비

양육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었다. 이들 어머니의 직업은 

판매직, 기간제 교사, 학습지 교사, 자활, 아르바이트, 콜센터, 간

호조무사 등으로 일하고 있었다. 비양육 아버지의 재혼 여부의 경

우 연락이 단절되어 소식을 모르는 아버지는 제외하고 연락이 닿

는 아버지들은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2.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사례 내 및 사례 간 분석을 통해 중요

하게 떠오르는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 귀납적 자료 분석(inductive 

data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37]. 귀납적 자료 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우선 직접 전사한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주의 깊게 읽으

며 떠오르는 주제를 코딩하였다. 상위 범주는 연구 목적을 바탕

으로 도출하였으며, 하위 범주는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도출된 의미단위를 통합하는 몇 가지 주제로 구성하였다. 반복적

인 코딩 과정과 수정 과정을 통하여 주요한 범주와 주제를 도출

하였다. 면접 자료의 분석을 위해 코딩 및 사례별 비교, 개념 도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

Case 
no.

Age Education Job
Monthly  

household income
(Korean Won)

Gender, age 
(yr)

Duration of  
being a single  

parent 

Reasons for 
divorce

Child support
Father-child 

contact

1 47 High school Sales 1,200,000 Son, 18
Daughter, 17 

1 mo Run away from 
home, incompetent

No Yes

2 39 4-yr college Teacher 2,000,000 Daughter, 14
Son, 12 

9 mo Cheating, 
incompetent

No Yes

3 38 4-yr college Child care 800,000 Son, 6 3 yr 5 mo Marital conflict Yes Yes  
(irregular visitation)

4 35 High school Self-sufficiency 
program

700,000 Daughter, 7 4 yr 9 mo Domestic violence Yes  
(lump sum)

No

5 39 High school Self-sufficiency 
program

1,000,000 Son, 8
Son, 6 

5 yr 2 mo Internet addiction, 
incompetent

No Yes  
(irregular visitation)

6 36 2-yr college Tutor 1,500,000 Son, 10
Son, 8 

3 yr 5 mo Incompetent No No

7 36 High school Self-sufficiency 
program

1,000,000 Daughter, 10
Son, 9 

2 yr 7 mo Domestic violence No Yes  
(irregular visitation)

8 39 4-yr college Music teacher 1,750,000 Daughter, 14 
Daughter, 10

1 yr 5 mo Cheating Yes Yes

9 43 High school Cleaner 1,000,000 Son, 18
Son, 15

9 mo Domestic violence No No

10 47 High school Sales 650,000 Son, 12 3 yr Cheating, 
incompetent

No No

11 30 High school Part-time worker 800,000 Daughter, 8 5 yr 5 mo Marital conflict No No
12 35 High school Call center 1,260,000 Son, 11

Son, 9
5 yr 6 mo Cheating, 

incompetent
No No

13 27 High school Nurses aide 1,200,000 Son, 5 3 yr 5 mo Marital conflict No No
14 27 High school Office assistance 950,000 Son, 6

Son, 3
2 mo Incompetent Yes Yes

15 40 High school Sales 500,000 Son, 15
Son, 9

3 yr 5 mo Domestic violence No Yes  
(irregular visitation)

16 39 High school Part-time worker 3,000,000 Son, 12
Daughter, 9
Daughter, 7

5 yr 6 mo Incompetent No No

17 45 High school Seamstress 1,200,000 Daughter, 12
Son, 7

5 yr 5 mo Incompetent Yes  
(irregular)

Yes  
(irregular visitation)

Modified from Son [34] with permission from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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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및 범주화, 메모 등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

적 연구 분석 소프트웨어인 MAXqda2 (VERBI GmbH, Berlin, 

Germany)를 이용하였다.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에 

대한 통찰력과 연구 과정에 대한 조언을 동료 연구자의 조언을 통

해 얻었다. 또한 반복적인 사례별 비교 분석 과정은 모든 사례를 

포괄하는 전체적인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수적인데, 이때 기

존에 발견된 패턴과 다른 예외적 사례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므로

[9] 예외적 사례분석(negative case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1. 이혼 후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어머니의 경험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머니는 비양육 아버

지가 자녀의 삶에 어느 정도 참여하기를 기대하였으며, 특히 아버

지의 규칙적인 자녀 방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17명의 어머니 가운데 9명은 이혼 후 자녀의 아버지와 직·간접

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8명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관

계를 단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아버지와 연락을 계속 유지

하고 있는 어머니 가운데 세 명은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정도에 

만족하고 있었던 반면(사례 1, 8, 14), 여섯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

모역할 수행 정도에 다소 불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사례 2, 3, 5, 7, 15, 

17). 자녀의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된 여덟 어머니 중, 여섯 명은 

이혼 후 한동안 아버지와 자녀가 만남을 가졌으나 그 이후 연락이 

단절되었으며(사례 4, 6, 10－12, 16), 한 어머니는 이혼 직후 아

버지와 연락을 단절하였다(사례 13). 나머지 한 어머니는 결혼생

활 동안 아버지와 자녀 간에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여 어머니와 아

버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으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단절된 상태였다(사례 9). 이혼 후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

행에 대한 어머니의 경험은 이혼 후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정도

와 어머니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기대 정도에 따라 어머니의 기대

에 부합하는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어머니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하는 아버지의 소극적 부모역할 수행, 더 이상 기대할 바 없는 아

버지와의 관계 단절로 구분되었다.

1) 어머니의 기대에 부합하는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세 명의 어머니는 어머니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아버지의 부

모역할 수행에 만족하고 있었다. 특히 십대 자녀를 둔 두 어머니

는 아버지가 자녀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이 필요

할 때 조언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고등학생 두 자녀를 둔 한 어머니는 아버

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부모역할을 수

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

할 수행 정도에 만족하고 있었다. 또한 아버지와의 관계가 부모의 

이혼 후 아이들의 생활 적응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영 안할 때 보다는 지금은 

많이 편한 거 같아요. 지금은 왔다가 갔기도 하고...... 큰놈이 내

가 아빠 요새 뭐한다니 그러면서 아빠 요새 어딘가 아르바이트라

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용돈을 많지는 않지만 우리한테 조금씩이

라도 보낸다고 그래 엄마. 그래 아껴 써라 그 소린 해요. 그래도 

이왕이면 영 안하는 아빠보다는 그래도 오만원이라도 보내는 니

가 낫다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아빠가 인제 용돈 보

낼 때 통화도 한 번씩하고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라 그런 소리도 

하시나 봐요. (사례 1)

이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하지는 못

하지만 가끔씩 용돈을 주고 조언을 하는 등의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며, 아들에게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잘 하라고 이야기하였다. 열 살, 열네 살 두 딸을 두고 

있는 한 어머니 역시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정도에 만족하고 있

었다. 이 어머니는 아버지의 외도로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

지가 자녀들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아이들에게 반응

적이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자녀에게는 비교적 좋은 

아버지라 여기고 있었다.

만나서 장난감도 사고 영화도 보고 밥 먹고... 다른 한국 사람들 

하는 거에 비하면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양육

비. 우리나라에서는 양육비 지급이 잘 안되잖아요. 그게 일단 되고. 

아이들이 상의해요 뭐 할 때. 즉각적으로 항상 그거에 대해서 들어

줘요. 그리고 어디를 나갔다 오면은 아이들 선물을 사온다든지 아이

들을 챙겨주는 그런거.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걸 느끼게 해줘

요. 책을 선물해준다든지 생일 선물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너무 힘들 

때 나한테 상의를 못했을 경우에 아빠한테 할 수 있고. (사례 8)

한편, 미취학 자녀 둘을 양육하고 있는 한 어머니는 아버지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고 가끔씩 아이들을 방문하여 놀아주고 가

는 현재의 아버지 역할 수행 수준에 만족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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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앞의 두 어머니와 달리, 이 어머니는 결혼생활 동안에 아버

지가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

금처럼 자녀와 아버지가 만나는 것은 허용하지만 그 이상의 참여

는 원하지 않고 있었다.

지금 상황에서는 큰 애가 자기 아빠를 자꾸 찾으니까 지금 상

황에서는 말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애가 좀 더 크게 되면 그땐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애 양육 문제에 대해서는 참

견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그냥 애들 가끔 만나고 놀아주는 

것으로 만족을 했으면 좋겠지 애들 교육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 때 당시에도 애들 

교육 문제라든지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관심을 갖는 

다는 것이 웃기잖아요. 양육비만 주고 놀아만 주고 그것만 하라 

이거죠. 더 이상은 참견하지 말고. (사례 14)

위의 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가 이혼 후 자녀에게 양

육비를 지급하거나 자녀와 자주 연락하며 자녀에 대한 어느 정도

의 관심을 표현할 때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정도에 만

족하고 자녀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기대하였다. 그

러나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인식 또는 

아버지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에 따라 자녀와 아버지 간의 관계를 

지원하거나 혹은 문지기 역할을 하며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버지의 소극적 부모역할 수행

여섯 명의 어머니는 이혼 후 자녀들의 아버지와 지속적으로 연

락을 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불규칙적인 방문,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및 책임감 부족, 양육비 미지급, 아버지의 

양육 스타일에 대한 불만족, 부모역할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등의 

이유로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정도를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있

었다. 보다 적극적인 아버지 역할을 기대하는 어머니의 기대와 달

리 이 집단에 포함된 아버지들은 아이들과 만나는 동안 주로 외식

을 하거나 놀이공원에 가고, 쇼핑을 하는 등의 소극적인 여가활동

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머니들이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

역할 수행을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다양한 이유 가운데, 가장 강

한 불만을 표현한 아버지의 행동으로는 방문 일정을 어기거나, 아

이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아버지

의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여섯 살 아들을 둔 한 어머니는 아버지

가 자녀를 언제 방문할지 예측할 수 없고 또한 아이가 원할 때 쉽

게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해서 불평하였다.

거의 못 만나고 있죠. 8개월 9개월 만에 연락을 했어요 애 아

빠가. 연락이 한 번도 없다가. 그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애기 

아빠가) 다시는 연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신이랑. 그러

고 난 다음에 연락도 안오고 오지도 않고 그러더니 한 달 전에 왔

었어요. 한 달 전에 오고 그리고 보름 간격으로 한 번 더 오더니 

또 안 오는 거예요. 아이가 보름 간격으로 오니까 이게 토요일 토

요일 이었어요...... 이제 딱 토요일이 되니까 ‘어 엄마 오늘 토요

일이지? 아빠 오는 날이네’ 그러는 거예요. 안왔어...... 지난주 

토요일에 은근히 또 기대를 했지 아이를 위해서...... 그런데 역시

나 아닐까 연락은 없어요. (사례 3)

열 살 딸과 아홉 살 아들을 둔 한 어머니는 아버지의 불규칙적

인 방문의 불공평함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

가 언제 아이들과 만날지를 정하고 아이들은 아버지와 만나는 날

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아버지의 태도는 부모역할을 공동

의 책임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나는 그렇게 고정적으로 방학이면 방학 명절이면 명절 이렇게 

해라. 자기 스케줄상 변화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런

데 저는 별로 그런 것 같고. 본인이 이제 따로 살지만 공동의 책임

이라고 생각하면은 본인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 자체

가 없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냐 이렇게 말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하

고 그냥 연락 오면 갈수 있는 상황이면 보내지만 굳이 억지로 안

되는 상황이면 이제는 안 보낸다는 것도 있고. 딸아이한테는 얘기

했어요. 엄마가 너희를 안보내는게 아니라 엄마는 이거는 부당하

다고 생각한다. 너희들도 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못가

고 아빠가 보고 싶을 때 가자 그러면은 가고. 그거는 니가 생각했

을 때도 너무 불공평하지 않니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데

요. (사례 7)

한편 일부 어머니들은 비양육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해 불만

족하고 있었다. 여덟 살 여섯 살 두 아들을 두고 있는 한 어머니는 

이혼 후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이 이전에 비해 증가했다는 점에

서는 만족하고 있었으나 아버지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방법

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혼 후 

아버지가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지 못해 아이들과 놀아

주는 방법에 대해 모르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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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신경도 많이 쓰는 것 같고 애들한

테...... 나는 마음에 안들어요. 놀아주는게 아니라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 데리고 가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너는 니일 해라 나

는 내일한다. 같이만 있는 거예요.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너무 

싫어요. 너무 마음에 안들어요. 그러면 뭐하러 데리고 가나 몰라

요. 뭐 다 자기 스타일이겠죠. 아버지의 방식이겠죠. 뭐 그 사람

이 쉬는 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쉬는 날도 애들이랑 막 흠뻑 

함빡 신나게 놀아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와서 멀뚱멀뚱 

보고 애랑 눈싸움 하는 건지 애들이 좀 매달리면 그 때서야 좀 놀

고...... 이 사람도 보면은 모르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떨어져 

있었잖아요. 어린 시절을 고스란이 이 사람은 한번을 못 봤잖아

요. (사례 5)

다른 한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이들을 만날 때 보이는 허용적

인 태도가 아이들을 버릇없게 만들고 어머니가 아이들을 훈육하

는 것조차 어렵게 만든다고 걱정하며, 자녀들에게 보다 적절한 통

제와 지도·감독을 제공하는 아버지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다. 또

한 가끔씩 연락이 두절되는 아버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불만을 갖

고 있었다.

애들 만났을 때 운동화 한 켤레 사주고 용돈 몇 만원 쥐어주고 

그러면 그게 아버지 노릇을 다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방은 좋

지만 애들이 그 아버지의 존재라는 그 존재감이 없잖아요...... 아

직은 그렇게 까지는 청소년기에 접어든 건 아니지만 애들이 잘못 

가는 길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빗나가는 행동을 한다거나 그럴 때 

딱 잡고 이야기해줄 어른이 부재중이잖아요. 그런게 항상 걱정되

고...... 자기가 형편이 굉장히 어려울 때 이럴 때면 두세달 아니 

6개월 7개월 애를 안만나주고 이러다가 이제 한번 만나면 뭐든 

다 해주고 싶겠죠...... 그래서 잘못한 행동을 철없이 해도 무조건 

다 받아주니까 애들이 아빠 알기를 아주 너무 시시하게 생각하고 

무서운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한번은 애 있는데서 아빠한테 

전화해서 애한테 그렇게 버릇 나쁘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애한

테 뭐 사준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그게 아빠가 아니라고 만나지 말

라고 그렇게 다투면서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게 애들 교육이니

까.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사례 17)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 어머니는 아버지가 면접교섭 일정

은 비교적 잘 지키고 있으나, 이혼 할 때 한 약속과 달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어머니는 아버지의 양육

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아버지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

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자녀와 만나는 것으로 아버지 역할 중 일부라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고 있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봐요...... 그냥 밖에서 애들이랑 아빠

랑 밖에서 만나서 식사 한 끼 하고 들어오는 정도...... 그 정도 아

빠 얼굴 보고 그 정도 아빠와 대화하고 그냥 식사 한 끼 하는 것에 

대해서 별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거

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내가 당연하게 아빠와 자식 간의 

관계를 내가 단절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아쉬운 건 아빠가 아빠 역할을 안하고 있으니까 아쉬운거지 그것

도 안하면 나는 어떡할까. (사례 2)

3) 더 이상 기대할 바 없는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

다섯 명의 어머니는 이혼 후 얼마동안 자녀의 아버지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아버지의 불규칙적인 방문, 아이에 대한 무관심, 

아이들에게 나쁜 본보기, 자녀양육비 미지급, 부모 간의 갈등 등

의 문제를 경험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

는다고 판단하여 결국 아버지와 자녀가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

았다. 한 어머니는 부부의 결혼 생활을 이혼으로 이끌었던 아버지

의 게으른 생활 태도와 폭력에 대한 갈등을 이혼 후 아버지의 자

녀 방문기간 동안 또다시 경험하게 되어 관계를 단절시키게 되었

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린 애들이 몰랐으니까 자연스럽게 애들하고 자고 있다가 가

고 그러기도 하고 그랬어요. 요즘은 안봐요. 아예 안봐요. 좀됐어

요...... 폭력 그런 것이 있어서 아예 발길을 딱 끊게 했죠. 아예 

끊으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년 된 것 같아요. 이년 넘었나? 제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연락이 안와요......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생활 태도. 한시 두시까지 자요. 그래서 한마디 던지면 그런거. 

결혼 생활하고 똑같은 거죠 헤어지기 전하고. (사례 6)

세 명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아버지

와의 연락을 단절하였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어머니들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 진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였다. 이들 

아버지는 이혼 직후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이혼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녀들에 대해 조금씩 소홀해지기 시작하

였다. 한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연락을 단절하게 된 이유로 아버지

의 연락이 조금씩 뜸해지고 관심이 덜해지는 것에 대해 아이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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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다칠까봐 아이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나서서 관계를 

끊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아이 때문에 다시 연락을 했는데 한 일 년 정도 연락을 했었어

요. 하다가 더 이상은 안되겠다 해서 그때는 아예 정리하고 그리

고 나서 지금까지 서로 연락은 안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이한테

는 커서 스스로 만날 수 있을 때 만나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것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처음에 아이한테도 정말 

잘했어요...... 여자를 만나면서 아이한테 조금 소홀해 지더라구

요. 그래서 더이상은 관계를 아이가 또 상처받겠다라는 생각이 들

어서 아이한테까지 상처주고 싶지는 않아서 관계를 딱 끊었는데. 

(사례 11)

다른 두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에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한 어머니는 아버지의 불규칙적인 방문, 자녀에 

대한 무관심, 자녀에게 나쁜 모습을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 등을 

지적하며, 아이들이 원할 경우 아버지와의 만남을 막지는 않겠지

만 관계를 권유하고 싶지는 않다고 이야기하였다.

이게 주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번 아니면 이주에 한번 이렇게 

봐야하는데 애들 시간에 맞추는게 아니라 지 시간에 맞추니까. 지

가 보고 싶을 때 와서 두 달이고 세 달이고 한번 봐서 보고...... 

재혼했던 여자 헤어지고 그 다음 여자가 또 있었어요. 서류상에

는 아직 결혼을 안했던 건데 그냥 동거로 사는 건데. 그 여자 바

뀌고 이런 것도 아이들이 보면 안 좋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은 별로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데 그래도 아빠가 보고 싶으

면 연락을 해라고는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가 아빠를 싫어한

다는 걸 아니까 눈치가 있으니까 제 앞에서 잘 얘기를 안하더라구

요...... 거의 끝났어요...... 같이 살 때에도 놀아주거나 자기들한

테 자상했던 이랬던 아빠가 아니니까 헤어져서는 같이 안사니까 

더 거리감이 많이 느껴질 것 아니에요. (사례 12)

2. 이혼 후 공동부모역할 형성

이혼한 부모들이 형성하고 있는 공동부모역할은 협력적인 공

동부모역할과 비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로 구분 지어졌다. 협력

적인 공동부모역할은 부모가 함께 자녀양육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양부모가 

직접적인 대화는 없었더라도 자녀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최소

한의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는 경우는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로 

분류하였다. 일부 어머니는 아버지와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형성하고 있었으나(사례 1, 8, 17),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아버지

와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 좋은 아버지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

세 명의 어머니는 자녀들의 아버지와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

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아버지와 자녀양육 문제를 공유하고 있었

다. 이중 두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정도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다른 한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정도가 어머

니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불만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이 세 어

머니는 결혼생활 동안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비교적 좋은 아버지

였다는 기본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다. 아버지 역시 이혼 후 어머

니가 아이들의 삶에 아버지의 참여를 요구할 때 적극적으로 응하

였으며, 액수와 관계없이 아버지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어느 정도

의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한 어머니는 아이들의 아

버지를 “애들한테 참 잘했어요. 자상하고. (사례 1)” 라고 이야기

하였으며, 다른 어머니 역시 아버지를 “나쁜 사람이면 결혼했겠

어요? 처음에 결혼할 때 믿었던 기본적인 그게 있으니까. (사례 

17)”와 같이 설명하였다. 한 어머니는 청소년기 자녀 훈육을 위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경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그 때 애들이 조금 저한테 속 썩였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

서 니 새끼 데리고 가라고.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아

버지의 개입 후) 나한테 막 펄펄 뛰던게 좀 누그러지는 거. 혼내

지는 못하니까 전화상으로는 못하니까 뭐 엄마 말 잘 듣고 이렇

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나봐요...... 그래서 애 아빠와 가

끔 한 번씩 통화하고, 애들 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아빠가 얘기

도 하고. 그래도 조금 애들을 내가 놔두고 다니는 불안한 마음이 

조금 작아졌죠. 그런거는 있어요. 나 몰라라 하는 것 보다는 그렇

게 해주면 나한테는 안해도 자식한테는 해줬으면 그런건 느껴요. 

(사례 1)

다른 한 어머니는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아버지가 보다 적극적

으로 참여하길 원하고 있었다. 이 어머니는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녀들과 관련한 문제들에 있어 아버

지의 조언을 자녀를 통해 간접적으로 묻고 자녀와 관련한 의사결

정 과정에 아버지를 참여시키고 있었다.

큰 애 핸드폰 문자 통해서 이렇게...... 어 큰애가 무슨 일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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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캠프를 가는데 가면 좋겠냐 그러면. 큰 애가 아빠한테 ‘아

빠 나 이런데 가고 싶은데 가도 괜찮을까?’ 한번 더 동의를 구하

고 이런 식. 큰 애를 통해서 하지 직접적으로는 거의 없었던거 같

아요. 요 근래에는. 개인적인 건 전혀 없고 아이 그거죠. 뭘 했으

면 좋은데 이런거 배우는 건 어떨까 이런거 상의하는 거. 그런거 

할 땐 아빠는 뭐라 하니 하면 큰애는 아빠 이런 건 어떨까 큰애가. 

‘아빠는 가라는데?’ 그럼 나쁘지 않으면 가라 그러고...... 바로 

바로 얘기해줘요. ‘이런거 가면은 도움 되겠다. 잘 다녀와라.’ 이

렇게 얘기하죠. (사례 8)

초등학생 자녀 둘을 양육하고 있는 한 어머니는 자녀를 적절히 

지도하고 통제하는 권위 있는 아버지 역할을 기대하는 어머니와 

달리 허용적인 아버지의 양육 태도로 인해 갈등을 경험하였다. 또

한 가끔씩 자녀와 연락을 끊는 무책임한 아버지의 행동으로 아버

지의 부모역할 수행에 불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 대해 필요할 경우 아버지와 직접 의논하고, 자녀 양육 방

식에 대해 갈등을 경험할 때에도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아버

지를 자녀양육에 참여시키고 있었다.

필요할 때는 해죠. 전혀 원수된 것처럼 하지는 않고. 그 사람

도 그렇고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있다던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둘 다 따로 각자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

끔 애들한테 필요한 거라든지 있을 때 목돈이 들어간다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할래?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가 있어서 어떻게 해결

해줄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 마련해 줄께 라든지 아니면 안되겠다 

하면은 알았다 하고 내 선에서 해결하고. (사례 17)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형성하고 있는 세 어머니는 아이들

의 교육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나 훈육과 조언과 같이 아버지의 

역할이 필요할 때 아버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또한 

비양육 아버지에게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같이 아버지로서의 책

임감을 갖고 아버지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저는 그냥 애들한테 그냥 무난한 옛날 아버지처럼. 나하고 살

던 안 살던 아버지 역할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것 있으면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외에는 뭐...... (사례 1)

아이들한테 끝까지 책임져주고 또 뭐 그래도 결혼하면 그래도 

손은 잡고 들어갈 수 있는. 끝까지 책임져주는 아빠. 클 때까지 재

정적인 지원도 해줘야 겠고 그 이후에도 정신적으로도 아이가 힘

들거나 흔들릴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례 8).

2)  원래부터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불신이 바탕이 된 비협력

적인 공동부모역할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이혼 후 자녀양육에 있어서 자녀들의 아

버지와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

다.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형성하고 있었던 어머니들과 달리, 

이 어머니들은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비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형성하게 된 

배경은 이혼 후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불이행, 어머니의 아버

지에 대한 부정적 감정, 이혼 후 공동부모역할에 대한 불명확한 

의사소통 등으로 구분되었다.

(1)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불이행

이혼 후 비양육 아버지와 비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형성하

고 있는 대부분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양육비 미지급, 자녀에 대한 

무관심, 불규칙적인 방문 등과 같은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아버지

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동부모역할에 있어 

아버지가 비협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사례 2－7, 9－16).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이혼 후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을 요청하

였으나, 아버지들의 부모역할 불이행으로 인해 갈등을 경험하였

고 이로 인해 아버지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고 있었다. 갈

등을 심각하게 경험한 일부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버리

고 심지어 아버지가 자녀의 삶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기도 하였

다. 한편 한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실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어느 순간에 내 자존심 때문에 애들이 교육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를 했나 그랬을 꺼예요. 작년쯤에 처음으

로...... 미술학원 정도는 보내주겠다고 그러더니 통장에 넣겠다

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그때 거의 2년 만에 처음

으로 저한테 통장으로 돈을 줬는데 10만원이 들어온 거예요. 저

는 잘못 봤나하고 또 봤어요. 10만원이라서 또 전화를 했어요. 애 

학원 미술이 얼만지 알고 10만원을 보냈냐...... 얘는 지금 4학년

이고 미술을 전공하고 싶다는 애이지 않냐. 그걸 충분히 내가 설

명을 하지 않았냐. 지금 내가 학원은 보낼 수 있다. 그렇게 보내서 

막상 중고등학교 때 미술을 전공한다고 하면 나는 그때는 뒷바라

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학원을 못 보내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얘

를 취미로 보낼 것 같으면 나도 보낼 수 있다. 전공하게 됐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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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을 책임지라는 거지 지금 다달이 미술 학원비가 문제가 아

니라고. 자기는 10만원 이상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이런 것 같고 얘기하면 나만 구차하고. 그래

서 그 문제로 몇 번 문자를 주고받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

한테 문자가 오기를 밤늦게였는데 너 아직도 나한테 미련 있냐 이

런 식으로 온 거예요. 아 사람이 바뀐다는 건 쉽지 않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는 이런 것조차도 상의할 만한 그런게 못된다라는 생

각이 들어서 그 뒤로는 아예. (사례 7)

이 어머니는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전배우자에 대한 지원과 동

일시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실망한 나머지 이후 자녀양육과 관련

해 아버지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있었다.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

는 한 어머니는 아버지 역할 이행에 대한 거듭된 설득에도 불구하

고 연락이 단절된 아버지를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며 기대를 버

린 상태라고 이야기하였다.

지금은 없어요. 전혀. 바라는 부분은 많지만은 이제까지 그 시

간 동안 지내온 시간동안 아무리 제가 여러 차례 전화도 하고 만

나도 보고 설득도 하고. 이제는 전화 안 된지가 지금 2년이 되잖

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은 하나도 없어요...... 체념한 상태예요 이

제. 아예 아빠가 없다. (사례 16)

다른 한 어머니는 자녀의 삶에서 아버지의 존재를 지켜주기 위

해 노력해야 하는 어머니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규정하

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 참

여 요청에도 불구하고 비양육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한 불편한 감

정을 자녀와의 관계에 이입시키고 있었다. 아버지의 비협력적인 

태도로 인해 자녀와 관련한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어머니는 아버지

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있었다.

요번에 제가 상담을 요청한 제일 큰 문젯거리가 아이와 아빠

의 만남 이런건데. 나는 아이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가 그걸 안하

고 있으면 알려줄 의무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서 아빠 참여 수

업에 와줄 수 있냐고 물으니까 온다 안온다 얘기를 안하더라구요. 

나중에 한다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그걸 요구했을 때 자기 되게 

기분 나빴데요...... 자기는 그랬데. 이혼할 때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을 포기했데. 자기는 단지 본드 안 피우고 교도소 안 들락날락 

거리고 그걸로 만족하겠데. 그런 사람한테 내가 아이 학원 문제라

든가 진학문제라든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례 3)

이 어머니는 아버지와 자녀 간의 만남과 관련해 갈등을 경험한 

후 아버지가 발길을 끊어 아버지와의 연락이 한동안 끊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아버지가 아이와 만나기 시작하였다. 어머니는 여전

히 아버지의 불규칙적인 방문에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어머

니의 규칙적인 방문 요구로 인해 아버지와의 연락이 또다시 끊어

질까 두려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다. 위의 사

례에서처럼 이혼 후 자녀 양육에 비양육 아버지를 참여시키고 협

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형성하고자 노력하는 어머니와 달리 대부

분의 비양육 아버지는 이혼 후 아버지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어머니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만족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 아버지와의 관계

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기대 수준을 낮추고 있었다.

내가 볼 때 우리 아이들은 있어주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정

서적으로도. 그것도 못해주는 그 남자가 너무 밉죠 야속하고. 내

가 크게 바라는게 없는데도...... 그런데 내가 너의 아빠야 그 존

재만으로도 아이들이 좋아하고 으쓱해 하니까. 나는 그렇게만 좀 

해줬으면...... (사례 5)

(2)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감정

다섯 명의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비

양육 아버지와 공동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사

례 10－14). 아버지 역할에 대한 기대를 낮춘 한 어머니(사례 14)

를 제외한 나머지 어머니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아버

지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고 있었다. 특히 두 어머니는 아버

지와의 계속된 갈등으로 더 이상 연결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버

지 역할에 대한 어떠한 기대를 갖지도 않고 또한 아이들의 생활에 

아버지가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아버지

와의 관계를 단절한 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자녀 양육비를 요구

하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물론 내가 생활은 힘들어서 한 푼이라도 받으면 나는 여유롭지

만 그 한 푼 받으려고 해서 그 애한테 전화연결하고 그런 자체가 

싫어서. 니가 합의를 해주면 내가 더 이상 요구 안하겠다. 제가 스

스로 포기를 해버렸어요...... 아이들하고 연락하는 것은 안막지

만 더 이상은 나하고는 연락 안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매듭을 지어

버렸죠. (사례 12)



450 | Vol.51, No.4, August 2013: 439-454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손서희

이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거듭된 갈등 경험으로 인해 아버지와의 

어떠한 연결고리도 두지 않고자 하였다. 또 다른 한 어머니는 아버

지로서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아

버지에게 더 이상 자녀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어머니

는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조차 제공하지 않는 아버지를 

자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작년 구정 때 제가 전화로 전화가 왔길래 큰집에 데려가려고 

하느냐...... 아이가 무지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더라구요. 저한테 

화를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힘들고 아이는 아이대로 한 

삼일 가슴앓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 가는게 싫어서 거기는 데

리고 가지 말고 만나기만 하라고. 그것도 못 마땅해 하더라구요. 

내 아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보냐고. 그래서 권리만 생각하느냐 

의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본인 의무를 하지 않느냐...... 경제

적인 것도 무시 못하는게 예를 들어서 5만원이 왔으면 아빠가 지

금 형편이 어렵다던데 아이한테 얼마든지 여과시켜서 말할 수 있

잖아요...... 아이도 많이 받아서 기분 좋은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자기한테 향해 있다는 것만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거

를 바라는데. 저는 기대할 것이 없고 또 그렇게 약속해준 것도 없

고 그러다보니까 그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오지 말라고 만나

지 말라고. 경제적으로 아이한테 지원해줄 마음이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만날 생각도 아예 하지 말라고. 일 년에 한두 

번 만나가지고 돈 몇 만원 쥐어주면서 우리가 무슨 거지냐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사례 10)

한편 앞서 현재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정도에 만족한다고 이

야기했던 한 어머니는 아버지와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형성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어머니는 자신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다 갖고 있으므로 자녀 교육을 포함해 자녀양육 전반에 있어서 아

버지가 간섭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아버지의 참여 

정도를 아버지가 제때 양육비를 지급하고 가끔씩 자녀를 방문하

는 것과 같이 현재 수준에서의 부모역할 수행만을 원하고 있었다.

저희는 통화를 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아요. 그건 

내 문제지 니 문제가 아니예요. 어차피 양육권자 친권자 다 나한

테로 왔을 때에는 니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지 않았을 때는 

너 또한 그런 것에 대해 관심을 쓰고 싶지 않다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로 저한테는 해석이 되요. (사례 14)

(3) 이혼 후 공동부모역할에 대한 불명확한 의사소통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 형성을 방해하는 또 다른 장애 요인으

로는 이혼 후 공동부모역할에 대한 부모 간의 불명확한 의사소통

이었다. 아버지와 연락을 단절한 세 명의 어머니(사례 6, 11, 13)

는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으

며 아버지의 부모역할에 대해 분명한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있었

다. 어머니 스스로 자녀양육과 관련해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할 생

각은 없지만 아버지가 먼저 연락하고 만남을 시도한다면 자녀들

과의 만남을 허락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다소 수동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나하고 그렇더라도 애한테는 아빠니까 자기가 제대로 된 구실

만 하면은 항상 오픈해줄 생각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제구실을 못

했으니까 못 보고,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한 거니까 내가 오지 말라

고 그런 소리 한거고. 저는 항상 오픈. 지금도 애들 학교도 고대로 

다니는 거 알고 있고 오픈 되어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올수는 있는거고...... 그런 얘기는 저는 자세히 얘기하진 않아요. 

그니까 은연중에 제가 보여주는 게 당연히 그러게 하니까 오지 말

라는 소리 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딱히 정하고 그러진 않았

죠. (사례 6)

한편 두 어머니는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관심 부족과 이혼 후

에 자녀 방문 문제로 아버지와 연결되는 것이 불편해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였다. 어머니의 의지로 비양육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제 연락처는 모르죠. 제가 중간에 계속 바꾸고 남편 연락처는 

계속 그대로라서. 제가 연락을 취하면 할 수는 있지만 설사 제 쪽

에서 안취하더라도 그쪽에서 취해서 올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

거든요...... 그거에 대한 괘씸함도 좀 있긴 있어요...... 처음 이

혼하고 이혼할 때 그 해가 아이 생일 전이었어요...... (생일 날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런 정성도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어

느 순간 그게 시들시들 해지는 거죠. 지금은 아예 연락을. 근데 오

히려 안오는게 더 반갑기도 해요. 와서 혹시라도 사람 심리가 혹

시라도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까봐 그렇긴 한데, 서운하죠 

생일 때 같은 날은. 아이는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사례 11)

처음에는 제가 보여주기 싫었어요. 자꾸 만나고 그런 것도 싫

고. 또 애기가 어리니까 혼자 만나고 보내고 그런 것도 좀 그래

서 그랬는데. 아무리 제가 안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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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어머니의 경험을 통해 본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과 공동부모역할 형성

고 싶고 자식이고 자기네 핏줄인데 그렇게 할까 생각도 들었어요. 

연락도 잘 안했어요...... 정말 자기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나한테 

보여 달라고 하면은 제가 보여줄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그래도 

아이를 있게 한 아빤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구요. (사례 13)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어머

니를 대상으로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과 공동부모역할 

형성 경험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

기 지역에 거주하고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17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

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혼 후 함께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부

모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대체적으로 

비양육 아버지의 적극적인 부모역할 수행을 원하고 있었으며, 규

칙적인 자녀 방문 및 자녀에 대한 관심 표현 등의 책임감 있는 아

버지의 모습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면접 당시 9명의 어머니만이 

비양육 아버지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8명의 어머니는 비

양육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양육 아버지

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9명의 어머니 가운데, 세 명의 어머니만

이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정도에 만족하고 있었고, 그 

밖의 어머니는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정도에 불만족하

고 있었다.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정도를 만족스럽다고 

인식한 어머니들은 비양육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

을 표현하고, 양육비를 제공하거나 혹은 아버지의 경제 상황이 여

의치 않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할 때는 간헐적으로 용돈이라도 

보내는 등의 최소한의 성의 표시라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을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어머니의 

경우, 아버지의 적극적인 부모역할 수행을 바라는 어머니의 기대

와 달리 비양육 아버지의 소극적인 부모역할 수행으로 인한 갈등

을 경험하였다.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불만족에

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있어 아버지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

는 어머니는 비양육 아버지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추더라도 아버

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반면, 자녀의 삶에 있

어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거나 비양육 아버지의 

무책임한 행동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어머니

는 비양육 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관계를 단절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비양육 아버지와의 양육비 갈등에도 불구하고 어머

니가 친부의 역할을 인정하는 양육 신념을 가진 경우 비양육 부모

와 자녀의 관계를 묵인(묵인형)하고 친부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

는 양육 신념을 가진 경우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을 반대

(갈등형)한다는 선행연구[15]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어머니

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양육 아버지가 자녀를 적극적으로 만나

고자 해 어머니와 갈등을 경험하는 유형[15]은 본 연구 참여자에

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혼 후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

할 수행 정도와 아버지 역할에 대한 어머니의 가치에 따라 비양육 

아버지와의 관계가 유지되거나 단절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

니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준다[26].

이혼 후 형성하는 공동부모역할의 경우, 대부분의 어머니들

이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15, 

20, 38]. 선행연구[25]에서 지적하였듯이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

을 수행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비양육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좋은 아버지라는 신뢰를 갖고 있었으며 이혼 

후에도 비양육 아버지가 이혼 전과 같은 수준으로 아버지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형

성하고 있는 어머니는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에 불만족

하더라도 의사소통을 통해 아버지를 자녀양육에 참여시키고자 노

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공동부모역할을 협력적인 공

동부모역할과 자녀양육에 대한 갈등의 두 차원에서 함께 살펴보

아야 한다는 선행연구[32]를 지지하였다. 즉 협력적인 공동부모

역할을 형성하고 있는 어머니 역시 비양육 아버지와 자녀양육과 

관련한 갈등을 경험할 수 있으나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

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아버지와 비협력적인 공동

부모역할을 형성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이혼 전부터 아버지가 자

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며 아버지를 신뢰하

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결혼 생활동안 아버지의 적극적인 

부모역할 수행은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에 도움[21]이 될 뿐만 아

니라 이혼 후 어머니의 비양육 아버지에 대한 인식 및 부모-자녀

관계에도 관계됨으로 양부모 가정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을 적

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 부족 외에 비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형성하게 된 이유로는 이혼 후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불이행,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감정, 이혼 후 공동부모역할에 대

한 불명확한 의사소통을 들 수 있다.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에 불만족하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지적하였듯이 상당수의 

아버지들이 양육비 미지급, 자녀에 대한 무관심, 불규칙적인 방문 

등과 같이 이혼 후 비양육 아버지에게 기대되어지는 부모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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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

다. 이에 대한 갈등 정도가 심각할 경우 비양육 아버지와 관계를 

단절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아버지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은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 형성을 방해하였다[28]. 또한 일부 아

버지는 자녀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을 전배우자인 어머니와의 관

계에 이입시켜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 수행을 거부하기도 하였

다. 이러한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 경계의 모호성 문제는 일

부 어머니에게도 발견되었다. 몇몇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부정

적인 감정과 지속적인 갈등 상황으로 더 이상 아버지와 연결되는 

것이 싫어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

역할 수행 정도를 제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간의 

관계의 질이 나쁘거나 이혼 후 부모가 자녀보다 부모 개인 간의 

문제에 초점을 둘 때 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 형성이 어렵다고 보

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15, 24, 38].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

릴수록 비양육 아버지와의 관계 유지 혹은 단절에 어머니의 영향

력이 크게 미쳤다.

비협력적인 공동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모는 이혼 후 부

모역할에 대해 한쪽 부모 혹은 양쪽 부모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부모 모두 이혼 후 자녀양육은 부모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혼 후 사회적으로 기대

되어지는 부모역할 및 공동부모역할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 특

히 현저하게 낮은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수준을 고려할 

때,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부

모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기대를 정립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또한 이혼 가정의 부모가 갈등적인 개인 간의 관계

와 별개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관계의 경계 설정

을 위한 도움을 주어야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부모역할이 이혼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과 함

께 부모 개인 간의 감정을 부모역할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도 필요할 것이다. 다만 부모 간의 갈등이 심한 경우는 공동부모

역할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가

져올 수 있으므로[13] 갈등 수준에 따라 공동부모역할에 대한 접

근을 달리해야할 것이다.

한편 일부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을 반대하

는 것은 아니므로 아버지가 원할 경우 자녀와의 만남을 허락하겠

지만,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의사

소통은 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몇몇 어머니는 본인의 의사로 비양

육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

나 전배우자가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을 지지할 때 아버

지의 부모역할 수행 정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12]를 고려할 때, 

어머니의 수동적인 태도는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을 제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

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의 적극적인 자세 또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양육비 지급 여부와 자녀와의 규칙적인 만남이 

부모 간의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부모 간의 갈등 완

화를 돕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양육비 확보

를 위한 제도 도입 및 이혼 후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교육의 의무

화 등을 통해 비양육 부모의 부모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

하는 것은 비양육 부모의 역할 수행을 돕고 부모 간의 갈등 감소

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가정법원은 2007년 민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이혼 전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양육

비의 분담,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를 해야만 이혼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 제제를 가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혼 가족에 대한 제도의 변화가 비양육 부모의 부모역할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와 함께 이를 지

원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공동부모역할은 자녀를 양육

하고 있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비양육 아버지가 함께 형성함으로 

아버지 역할 정체성 및 아버지가 인식하는 어머니의 지지 정도 등 

비양육 아버지의 관점에서 공동부모역할 형성과 관련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 선정

의 어려움으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참여자를 포함

하지 못했다. 그러나 비양육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자녀

의 연령에 따라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내용이 달라질 것이므로 

다양한 대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혼 후 

부모 간의 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

역할 수행 정도는 이혼 후 경과 기간에 따라 변화함으로 이에 대

한 종단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

고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및 이혼 후 공동부모역할 형성

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어머니의 경험과 공동부모역할 형성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도왔

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이

혼 가정의 비양육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 확대 및 협력적인 공동

부모역할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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